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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고 피고는 이 한다1. .

소송 용 각자 부담한다2.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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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 과 같다.

인 사실1.

가. 원고는 경부 피고 하다가 인신고를 마쳤다1983. 7. 1985. 10. 7. .

나 원고 피고는 피고 안 직장 탕 평탄한 인생 시작하 다. .

다 그러나 경 사태 원고가 다니 회사를 그만 게 었고 이후 연속. 1997. IMF ,

자실패 사업실패 인한 경 격 가 차이 등 인하여 원고,

피고 사이에 다 이 시작 었다.

라 그 후 원고 피고가 청주 주거를 후 원고는 목사안 를. , 2007. 12. 1.

다 목회 동 하고자 하 나 피고 뜻과 맞지 않았고 원고 피고가 함께, ,

운 하 스토랑도 업부진 폐업하게 었다** .

마 그 후 원고는 청주에 생 고 울에 목회 동 하고자 하 나 마. , ,

지 아니하 고 아들 등 피고가 격 경 부산, 2010. 7.

이주함에 라 원고 피고는 이 부 별거하게 었다, .

마 그 후 원고 피고는 간헐 인 만남 가지 는 하 나 목회 동 자 양. ,

에 한 이견 생 등 에 한 불신과 갈등만 인하 뿐이었다, .

원고는 피고 이 결심하고 이 사건 소를 하 고 원고. 2014. 8. 29. ,

피고는 이 사건 소송과 에 를 난하면 계속 다 고 있다.

인 근거 갑 내지 증 가지번 있는 것 가지번 포함 이하 같다[ ] 1 10 ( , ), 1

내지 증 가사조사 가사조사보고 변 체 취지11 , 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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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단2.

인 사실에다가 앞 든 각 증거들에 하여 알 있는 다 과 같 사 즉 원,

고가 이 사건 소송 통해 이 강 히 원하고 있는 원고 피고는 경, 2010. 7.

이후 재 지 별거하면 부부 요한 인 동거 부양 조 를 버리, ,

고 있는 등 사람 사이에 인 계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원고 피고는 별거,

한 이후 재 지 상 인 인 계를 회복하 한 노 이 부족하고 또한 이 사건,

소송과 에 도 에 한 인 면 돌아보고 처지를 이해하며 인 하, ,

는 노 보다는 잘못만 탓하고 난하는 등 부부 본 도리를 다,

하지 못하고 있는 등 지 함께 고 하여 보면 원고 피고 인 계는 는 회,

복할 없 도 파탄에 이르 다고 할 것이고 이는 민법 조 가 한, 840 6

재판상 이 사 에 해당하므 이를 원인 한 원고 이 청구는 이 있다, .

결3.

그 다면 원고 청구는 이 있어 이를 인용하 하여 주 과 같이 판결한다, .

판사 이 철


